질의40: 면세로 수입된 기계설비를 저당 또는 양도할 수 있는가? 저당 또는 양도절차는 어떠한가? 세관의 감독관리기간을 초과한 면세화물은 기업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 
답변: 중국의 세관법, 담보법 및 그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하면 면세로 수입한 설비는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스스로 저당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면세로 수입한 설비는 세관의 감독관리화물로 국내외의 금융기관에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허가를 받은 후에 저당권 설정 수속을 할 수 있다. 또 저당물을 양도처리할 때 양수인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또 면세한도내에서 양수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설비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삭감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감독관리 해제수속을 마무리해야 한다..

감면세 혜택을 받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서 감독관리 기간을 결정한다. 감독관리기간은 감면세수출입화물이 통관한 날부터 계산한다. 세제혜택을 받는 수입화물의 감독관리기간은:  1) 선박·비행기 및 건축자재(강재·목재·베니어 합판·인조합판, 유리 등등)은 8년; 2) 기동차량과 가전용 전기제품은 6년; 3)기계설비와 기타 설비·자재는 5년이다. 세관감독관리기간이 초과된 감면세화물이 하더라도 기업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세관에 감독관리해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 세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화물 감독관리 해제증명”을 발급 받아야 비로소 처분할 수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2000年)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中华人  


民共和国担保法 1995年) 제37조


� “외국인투자기업수출입화물의감독관리와과세면세방법”(对外商投资企业进出口货物监管和征免税办 法 1992年)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수출입화물의감독관리와과세면세방법” 제18조





